
□ 소득금액증명 확인사항

○ 2024. 6. 31. 이전 신청자는 전전년도(2022년) 소득금액증명 제출

   2024. 7. 1. 이후 신청자는 전년도(2023년) 소득금액증명 제출

○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확인(소득발생기간 고려하지 않음)

○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연말정산 대상자로 구분

○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확인

○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

   근로소득(수입금액)과 사업소득(소득금액)의 합계로 판단

○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,  

  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을 발급받아 제출


